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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 법률 개정과 모니터링시스템 전후 비교

[법률 개정 전후(식약처)]

법률 개정 전 법률 개정 후

•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

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삭제 및

차단이 가능
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주요포털에

삭제 및 차단요청

•행위자는 검 경 수사 후 매매 또는

매매알선, 사기 등으로 처벌 가능

•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마약류

판매 광고나 인터넷에 제조방법 등을

게시하는행위등을금지하고위반시처벌

*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•삭제 및 차단요청과 함께 광고행위

자체로 처벌 가능

[모니터링시스템 개발 전후(대검찰청)]

모니터링시스템 개발 전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후

•인터넷 키워드 검색을 통한 모니터링

수작업

•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을 위해

판매글, 사이트 이미지 스캔, 엑셀파일

목록 작성

• 2년 6개월간 수작업으로 불법사이트․

게시글 2,256건 차단 요청

(’14. 6.～’16. 12.)

•인터넷키워드입력을통한실시간정보

자동 수집

•자동수집된정보로신속한추적수사전개

•판매글, 사이트 스크린샷 등 정보저장

자동화로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

차단 요청

•5개월 간시스템운영하여불법사이트․

게시글 3,232건 차단 요청

(’16. 12. 27. ～’17. 5.)

* 인터넷 모니터링시스템 : ’16. 12. 마약 관련 불법사이트 및 게시물을 자동 검색

하는 ‘인터넷 모니터링시스템’을 개발, 전국 검찰청을 단일망으로 연결, 24시간

상시 모니터링하여 불법사이트․게시글 대량 적발, 폐쇄․차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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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 마약류 광고행위 주요 실태

[관리가 부실한 홈페이지 이용] [SNS 이용]

[블로그 이용] [동영상 콘텐츠 이용]


